
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

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(제22조 관련)

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

1. 출입구 산림복지시설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출입구는 주출입구

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

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

설치해야 한다.

2. 화장실 산림복지시설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게

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,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

을 고려하여 설치하되,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

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, 영유아용 거치대 등

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

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해야 한다.

3. 주차구역 산림복지시설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(주차대수가 10대 미만

인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)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

장 법령에서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

리한 위치에 구분ㆍ설치해야 한다. 이 경우 산정된 장애인

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

본다.

4. 계단, 승강기, 경사로

등

산림복지시설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건축물의 1개 층

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

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경사로를 1곳

이상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1

층에만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.

5. 객실 또는 침실 산림복지시설에 설치하는 객실 또는 침실의 1퍼센트(「건

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경우에

는 0.5퍼센트) 이상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

용할 수 있도록 구조,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

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. 이 경우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

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실로 본다.

6. 목재데크 등 숲체험

편의시설

산림복지시설 전체 구역의 일부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

보행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재데크 등을

설치해야 한다.


